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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35 ( )第 條 地方議會 議決事項 ① 는 다음 사항을 한地方議會 議決

다

< 1994·3·16, 1999.8.31>改正

의 및1. 條例 制定 改廢

의 확정2. ·豫算 審議

의 승인3. 決算

4. 에 된 것을 제 한 또는· · ·法令 規定 使用料手數料分擔金地方稅

의加入金 賦課 徵收

의5. ·基金 設置 運用

으로 정하는 의 취득 처분6. ·大統領令 重要財産

으로 정하는 의 처분7. ·大統領令 公共施設 設置

과 에 된 것을 제 한 이나8. 法令 條例 規定 豫算 義務負擔

의 포權利

의 처리9. 請願 受理

의 에 한 사항10. 外國 地方自治團體 交流協力

타 에 의하여 그 에 하는 사항11. 法令 權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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